
코로나19 주거비 부담, ‘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’이 돕는다

� �코로나19로� 경제적� 어려움을� 겪는� 청년들을� 위해� 청년� 주거비� 지원

대상을�중소기업�근무자에서�청년�노동자와�자영업자까지�확대

□ 추진배경

○ 전․월세 부담으로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하는 취업자 청년에게 

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필요

     ※ 지원근거 : 「주거 기본법」제15조(주거비 보조), 「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」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

- 전남 청년의 31%가 전·월세에 살고 있으며 매월 20~50만원의 주거비

부담 및 청년의 33%가 부채로 경제적으로 빈곤함

   ⦁월평균 주거비 : 30~50만원(18.8%), 20~30만원(14.9%), 10~20만원(15.4%)

   ⦁청년 부채사유 : 부동산 대출(38.5%), 학자금대출(26.6%), 생활비(15.1%)

<2018년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(광주전남연구원)>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○ 사업규모 : 500명 / 600백만원(도비 300, 시･군비 300)

○ 대    상 : 도내 거주 18세 ~ 39세 청년 노동자․사업자
   - (주거)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주택 거주자

   - (소득)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(예 : 1인 가구 기준 월 263만원)

○ 지 원 액 : 월 주거비 1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     ※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

○ 지원방법 : 분기별 지원

2019년 홍보 포스터 2020년 홍보 포스터 청년정책 카드뉴스



□ 추진성과

○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주거비 직접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

     ※ 지원실적 : ’19년 443명, ’20년 355명(10월말 기준)

○ 1인 가구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타 시도 유사 사업과 달리 청년 

가구에 폭넓게 지원

  < 타 시도 청년 전․월세 지원 유사사업>

○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범위

확대 모집‧지원(’20. 11.~)   ※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(’20.6.~10.)

    (당초) 중소기업 근무 청년 → (변경)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

2020.06.24. 전남매일 2020.09.21. 전남매일

□ 주요성과

○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

○ 청년의 취･창업 활성화 및 장기근속 유도

   코로나19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사업대상을 노동자와 

자영업자까지 연내 확대 지원

구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

사 업 명
청년 취업자 주거비 

지원 사업 
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

취·창업 재직청년
월세 지원사업

지원기간 12개월 10개월 10개월 8개월

사업규모 500명 / 6억원 5,000명 / 100억원 3,000명 / 30억원 400명 / 5억원

지원대상 18~39세 취·창업 청년
중위소득 150% 이하

19~39세 1인 가구
중위소득 120% 이하

18~34세 1인 가구
중위소득 120% 이하

19~39세 취·창업 1인 가구
중위소득 150% 이하

지원금액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


